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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및 사회적 변화도 매우 급속하게 이루

어짐으로써 노인들의 보호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

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 활용과정의 네가지 장애, 즉 선별기준

상의 장애,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시설자원의 가용성, 재정

적 장애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네가지 차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제도가 서비스의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즉 서비스의 저활용이나 과활용을 최소화하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비용 절감

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급급할 뿐 저활용으로부터 초래될 장차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서비스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주제어 ] 장기요양보험제도, 접근효과성, 서비스 전달체계, 저

활용, 과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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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하게 대두될 장기요양보

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적합한 제도의 모

형을 연구하였고, 약 7년여의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 및 내용, 재원

조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인 2008년 7월 이전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빈곤한 노인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국고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잔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혜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2008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보

험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자격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

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2010년 후반부터 보건복지

부와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

가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긍정적인 성과로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는 점,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점, 일자리 창출 효

과, 복지용구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 등을

지적하였다(김원종 2010, 2-3). 특히 2010년 현재 본 제도에 대한 노

인 및 가족의 만족도 수준이 86%를 상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

며, 노인들의 기능상태가 개선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재 등급판

정 결과에서도 약 16%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2010년

4-5월 기준) 등은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제도가 경제에 주는 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한다. 즉 2010년 7월 현재 약 26만 명 이상이

요양보호 인력으로 채용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본 제도가 경제 전체

에 파급된 산출효과가 1년에 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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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연간 총 1,4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윤경(2010, 5-8)은 특히 이용자 관점에서의 요양욕

구의 포괄성,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 질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석재은(2010,

9)도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데서 오는 과잉 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

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길버트(Gilbert) 등이 제시한 정책분석틀 중에서

서비스 대상 및 할당(allocation), 서비스 급여(benefit)와 질(quality),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들 중에서도 서비스 전달체계, 특히 서

비스 접근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는 얼마나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표적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

스 활용과정의 장애 때문에 탈락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가? 서

비스의 저활용과 과활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본 제도의 접근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

비스 활용과정의 네가지 장애, 즉 선별기준,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availability), 시설자원의 가용성으로 인한 장애, 재정적 장애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네가지 차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제도가 서비스의 저활용이나 과활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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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서비스 접근효과성과 장애 요인

복지서비스의 접근효과성이란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서비스에 접근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Gates 1980, 145-146). 즉 이 개념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하므로 서비스에 접근하

는 데 따르는 장애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접근 장애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이츠(Gates 1980, 142-14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접근 장애를 모두 없애는 것보다는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

해서 정부는 개인들의 서비스 활용에 대한 장애를 만들어 내기도 하

고 혹은 없애기도 해야 하는 의도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맥킨리(McKinley 1971, 119-138)와 게이츠(Gates 1980, 150-160)는

개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을 5가지로 분류하였

다. 서비스에서 의도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표적인구)과 스스로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

람들(비표적인구)이 모두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정부는 의도적

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 장애, 즉 동기·인지·지식,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별기준, 자원의 가용성이라는 장애를 없애거나 만듦으

로써 접근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5가지 접근 장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기·인지·지식에서의

장애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정도, 서비스에서 기대되는 급부

에 대한 인지정도, 서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장애들에

대한 인지정도 등 공식적인 서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를 의

미한다. 둘째, 지리적 장애는 나들이 준비시간, 서비스 시간, 이를 합

친 정체 경과시간, 낯선 장소에 가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 교통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셋째, 심리적 장애는 어리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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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개인적 문제를 낯선 사람들에게 설명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서비스 활용에 따르는 스티그마, 두려움

등이다. 넷째, 선별기준 장애는 이용료나 요금 등으로 인한 재정적 장

애,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 복잡하고 품

위를 손상시키는 행정절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기준 요건 등

이다. 다섯째, 자원의 가용성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자원의 제약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위의 다섯 가지 장

애 중에서 동기. 인지. 지식의 장애와 심리적 장애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기·인지·지식의 장애

가 크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 설립 직전과 직후에 다양한 매체를 통

해 공식적, 비공식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2010년 12월 말

현재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등급판정을 신청한 노인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11.6%에 이르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이 예측한 바 있

는 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 비율 12.1%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제도는 사회보험이라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권리로서의

보편적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설계하였다는 점, 실제로 등급판정을 신

청하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본 제도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만족도도 높다는 점 2) 등을 감안할 때 심리적 장애 또한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이용자 관점에서의 요양 욕구의 포

1)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서비

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2009년 74.7%,

2010년 86.2%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추천 의향이 92% 이상,

요양보호사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도 8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

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이용자(대부분 보호자 응답)의

8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3점으로 나

타났고,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점수 또한 방문요양 4.34점, 방문목욕 4.29

점, 방문간호 4.41점, 주야간보호 4.15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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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성 부족,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의 미흡,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부

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부족(이윤경 2010, 26-32) 등의 문제가 제

기되었고, 공급자 관점에서도 진입단계에서의 규제 부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쟁 심화로 인한 문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편포 등이

지적됨으로써(석재은 2010, 38-40) 서비스 접근성 및 활용상의 문제

는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

성을 선별기준,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자원의 가용성, 재정적 장

애의 네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후에 1) 선별기준과 관련해서는 절차장

애, 등급판정 기준, 2)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측면에서는 등급별

가용서비스 종류, 서비스 양의 충분성, 사용가능한 급여형태, 3) 자원

의 가용성 측면에서는 시설의 총량적 충분성, 시설 종류의 충분성, 지

역별 시설 분포, 4) 재정적 장애는 본인부담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서비스 활용과 비용

가장 이상적인 접근효과성 지표는 욕구를 갖는 표적인구집단과 서

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인구집단이 일치하여 서비스의

과활용(over-utilization)이나 저활용(under-utilization)이 없는 상태이

다(Gates 1980, 145-146). 즉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전체 수(T)와 정

상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의 수(N)가 정확히 일치하며, 저활

용(U)이나 과활용(O)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접근성 혹은 접근효과성이 낮아지는

문제는 곧바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서비스 과활용 뿐만 아니라 저활용을 통해서

도 나타난다. 즉 저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란 서비스가 필요한 사

람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개인들의 고통이 완화되지 못하는데 따르는 손실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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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즉 일반 사람들은 표적인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해결

되지 않은 사회문제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사회문제가

더 커져서 장차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비용을 안게 되

는 것이다(Gates 1980, 146-147).

한편 과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의도되지 않은 비표적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 비용이다. 이러

한 비용은 어떤 자원이 보다 적절한 곳에 쓰일 기회를 상실하게 됨

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실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으로도 이해된다. 즉 과활용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

을 보다 효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게 만드는 비용을 발생

시킨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원 부

족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와 그에 따라 해당 개인과 전

체 사회가 미해결된 사회문제를 안게 되는 고통으로 돌아간다. 즉 한

서비스에서 초래되는 과활용의 사회적 비용은 다른 서비스에서 초래

되는 저활용의 사회적 비용과 대체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과활용과 저활용의 이슈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하여 앞 절의 서비스 접근성 장애로 인

한 과활용과 저활용 양상을 분석하고, 접근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성 분석

1. 선별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선별기준은 전문적인 욕구진단으

로서 신청자의 등급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이 제도의 주요 대상

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환자이며, 이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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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의 요양등급

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절에서는 본 제도의 선별기준의 장애여부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 절차상의 장애가 있는지, 등급판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

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장애

본 제도의 경우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장애, 즉 등급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장애는 매우 낮은 편이다. 즉 현행 제도는 등급인정신청서

를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평가하여 등급판정하고, 등급 결정 후에 개별적

으로 통보하며,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와 함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면,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용자 입장에서는 등급 인정을 받기 위

한 이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등급 인정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이용자의 기능 상태와 이용 상

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절차라

고 볼 수 있다.

2) 자격요건(등급판정) 장애

본 제도의 자격요건 장애는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급판정을 신청한 노인인구 비율은 제도 도

입 초기인 2008년 7월에는 5.4%였으나 2010년 12월에는 11.6%로 증

가하였고, 등급 인정을 받은 비율도 2.9%에서 5.9%로 증가하였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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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5.9% 정도라

는 것은 한국 제도의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

장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위

의 비율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2006년 현재 전체 노인

의 11%), 일본(2006년 16.8%)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둘째, 요양

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노인인구의 비율이 14.82%(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로서 현재의 등급인정 신청자 비율과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제도의 총량적 대상 포괄성 수준이

욕구를 가진 노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더욱이 등급판정 신청자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이 제도 초기인 2008

년 7월의 54.0%에서 2010년 12월에 50.8%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본 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매우 취약한 기능상태

를 가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8

월 현재 등급 외 자(등급을 받지 못한 자)의 22.5%인 3만명이 치매

혹은 중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은 욕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

구분 ’08. 7 ’08. 12 ’09. 5 ’10. 6 ’10.12

신청자(명) 271,298 376,032 472,647 690,640 622,346

인정자(명) 146,643 214,480 259,456 312,138 315,994

신청자대비 인정자

비율(%)
54.0 57.0 54.9 45.2 50.8

노인인구대비 인정자

비율(%)
2.9 4.3 5.0 5.8 5.9

노인인구대비 신청자

비율(%)
5.4 7.5 9.1 12.8 11.6

<표 1>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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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행 대상자 선발기준, 즉 등급판정 기준이 지나

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상, 요양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에 대해 급여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

판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낮은 표적효율성으로 인해 본 제도의 서비

스가 저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이 절에서는 위의 선별기준을 통과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등급별 서

비스 종류, 서비스의 양 및 급여형태의 제한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관

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대상자 등급별 가용 서비스의 종류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재가서비스 우선 원칙을 강조

하고 있다. 즉 1등급이나 2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나 3등

급의 경우에는 시설서비스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추가적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처럼 3등급 판정자의 시설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

다. 특히 <표 2>의 요양인정 등급별 서비스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어

차피 1, 2등급간의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이용 비율의 차이가 크

지 않으며, 이는 이용서비스 유형의 선택은 기능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현재처럼 등급별로 이용가능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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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선택권에 제한을 두

는 것이다.

<표 2> 요양인정등급별 서비스 이용 형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0.6.

2) 서비스 양의 충분성

본 제도는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였다. 즉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 월

146만원(1일 48천원), 재가급여 114만원의 이용 한도액을 적용받으며,

시설급여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포함하여 모든 생활상의 필요 서비

스를 제공받지만,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

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라도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의 경우

1일 4시간의 서비스를 월 28일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1

등급의 기능상태가 대부분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

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1일 4시간

의 재가서비스는 적절한 양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양의

구분
등급

인정자

서비스이용자
미

이용자
이용자

합계

재가

급여

이용자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요양비

수급자

계
312,138

(100.0)

253,384

(81.2)

173,431

(55.6)

79,953

(25.6)
763(0.2)

58,754

(18.8)

1등급
49,506

(100.0)

39,603

(80.0)

18,874

(38.1)

20,729

(41.9)
51(0.1)

9,903

(20.0)

2등급
76,749

(100.0)

63,827

(83.2)

29,344

(38.2)

34,483

(44.9)
107(0.1)

12,922

(16.8)

3등급
185,883

(100.0)

149,954

(80.7)

125,213

(67.4)

24,741

(13.3)
605(0.3)

35,929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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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기능상태가 중증일수록 가

족원의 수발이 충분치 못할수록 재가 서비스 양의 불충분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3) 사용가능한 급여형태

한국의 현 제도는 현물급여 우선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현금급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급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도

서벽지 등 현물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전체 등급인정자 중 0.2%만이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급여 뿐 아니라 현금

급여를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급여를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비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희망하는 다양한 서

비스 공급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를 도입한 독일, 네덜란

드 등의 제도와 대조된다(OECD 1996; Webb 2003).

한국에서 현금급여를 제한하고 현물급여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 정

부는 급여의 오용을 방지한다는 점 외에도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

의적 문화를 감안하여 가족에 의한 요양이 지속됨으로 인해 공적 요

양서비스 체계가 발달하지 못할 위험성, 그리고 현금급여로 인해 가

족, 특히 여성의 케어를 강요하는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가족요양보다는 공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여전히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형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으며, 실제로

아직도 노인의 기능상태가 가족이 도저히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

하게 손상되었거나 가족이 전혀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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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윤경(2010, 2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물급

여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가족 또는 비공식적 서비스 이용

을 선호하는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가서비스 우선원칙으로 인한 3등급 판정자의

시설서비스 이용 제한, 등급별 원 한도액을 통한 재가급여서비스의

양 제한, 현물급여 우선 원칙으로 인한 현금급여 제한 등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등

급판정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의 저활용 가능

성을 매우 높게 하는 것들이다.

3. 자원(시설)의 가용성

1) 시설의 총량적 충분성

한국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공급인프라를 늘

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즉 석재은(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급자 참여여부 결정하는 진입단계에서 제공기관을 선별하는

규제를 약화시키고, 인력 및 시설 기준에서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청하여 장기요양서비스기관으로 인

증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비영리

민간 뿐 아니라 영리민간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공급인프라가 준비하고 시작하였던

독일, 일본 등의 국가와 달리 공급인프라가 충분치 않았던 한국에서

는 제도 시행에 맞추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성하고 서비스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민간영역의 서비스 공급을 독려하고 유인하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기관 총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8년 7월에

1,271개에 불과했던 요양시설은 2010년 12월 현재 3,751개로 약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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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08년 7월에 5,640개에서 2010년

12월에 11,228개 이상으로 약 2배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그 결과, 시설의 공급 충족률은 117% 정도로서 현재의 등급인정자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총량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즉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서비스 인

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장벽

이 되는 국가표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서비스 공급자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것

이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 심화로 인한 서비스 급여지출 증

가, 즉 사회적 비용의 낭비 발생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 현재 요양시설 1개소당 평

균이용자는 21.3명이며, 재가기관(방문요양기관 기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가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 규모는 장

기요양보험 수가산출시 표준운영모형이 시설당 60명, 방문요양기관당

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적은 인원임을 보여준다.

<표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평균이용자

주: 서비스 수급권자 중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69.5% 수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2010년 2월.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급여비용을 과

잉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더

구분 요양시설 재가(방문요양급여 기준)

서비스 이용자(명) 57,530 147,810

서비스 제공기관(개소) 2,691 9,140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명) 2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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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은 기관 운영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인건비 비용을 절

감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시설 종류의 충분성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의 충분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현재 재가급여 시설은 간병이나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보다는 가사수발 중심의 방문요양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가급여서비스의 이용액도 방문요양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다

(표 4 참조). 즉 시설 종류에 있어서 설립이 용이하고 인력을 확보하

기 쉬운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어 있는 반면

방문간호기관은 시군구 평균 3개 뿐으로서 각각 39개, 31개인 방문요

양기관, 방문목욕기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다.

<표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급여비 규모

* 2010년 7월 현재

** 2010년 12월 현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 2010.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 장기요양 주요통계, 2011.

이는 공급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현상 뿐 아니라 서비스가 수요자

구분
요양

시설

방문

요양

시설

방문

목욕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방문

간호

시설

복지

용구

취급

시설

개소* 3,504 9,158 7,148 1,255 207 766 1,223

급여비

**

(억원)

10,283 11,296 691 731 323 62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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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고,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급여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도 보고됨으로

써 서비스 과활용이나 자원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현행 서비스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통합적인 재가급

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도 부족하여 수급

자 중 치매, 중풍, 근골격계 질환 노인에 대한 실질적 의료연계 서비

스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3) 지역별 시설 분포

한편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공급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서 지역별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고 있지만, 지역별 급여종류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균

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재

가서비스 시설 공급량이 낮아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선택권

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결과는 지

역별 실태조사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정에 적합한 인프라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과 수도권 간의 시설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등 산간

벽지의 방문간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33개 시군구여서 서비스 이

용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며,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편포문제도

심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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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높아서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며, 지역별 수

요를 고려한 공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 자원(시설)의 가용성 측면을 종합해 보면, 시설 총량 면에서

는 과활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종류의 충분성 면

에서나 지역별 분포의 측면을 검토할 때는 저활용의 가능성도 공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재정적 장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국가부담+본인일부부당금

으로 조달된다. 즉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입자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한 금액을 부

과)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금액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본인일부부

담금(재가급여 경우 15%, 시설급여 경우 20%)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가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이 시설급여의 그것보다 상대

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

한 재정적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시설

서비스의 경우 제도 도입 이전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

요되었다면, 제도 도입 이후 본인부담금 20%와 식비 등 비급여 비용

을 포함하여 월 5, 6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빈곤 노인의 재정적 장애를 낮추기 위해 기초생

활보장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은 50% 경감

하는 등 .빈곤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경감했다. 기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희

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

고(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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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어촌 경우 하위 15%)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

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

여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 2월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

자의 서비스 이용률(76.8%), 의료급여대상자 이용률(65.3%)이 일반계

층 이용률(61.5%)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국민

건강보험공단, 2010.6). 따라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의 소득계층별

재정적 장애는 그리 크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재정적 장애로 인한 저

활용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V. 논의(Discussion)

앞 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별기준

장애,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시설자원의 가용성, 재정적 장애로

인한 서비스의 저활용 혹은 과활용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별기준으로 인한 접근성에 있어서 절차 장애는 거의 없

는 편이지만, 현 제도의 등급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매우 취약한 기능

상태를 가진 노인만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욕구를 가진 노인의

절반 정도만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저활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측면에서 볼 때, 본 제도는 3등급

판정자의 시설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을 설정하여

서비스 양을 제한하며, 현금급여를 최소한만 허용하는 등 서비스 및

급여의 과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과

적으로 욕구를 가진 노인 및 가족의 서비스 및 급여의 저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등급판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총량적으로는 과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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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활용의 가능성을 가지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충분하지 않고, 시설의 지역별 균등 분포가 이루어지

지 않은 데서 오는 저활용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공급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공급자의 부당행위 등의 과활용 요인

과 시설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지역별로도 불균등한 데서 오는 저활

용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이다.

넷째, 본 제도는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재정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 혹은 면제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장애

나 저활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활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

국 정부는 비용 절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초

점을 두고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급급할 뿐 저활용으로부터

초래될 차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게이

츠(Gates 1980, 14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활용으로부터 초래되는

비용은 장기적이고 암묵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당장 이슈화되어 드러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영종(2010, 409)이 지적한대로, 서비스의 활용이란 주어진

서비스에 대해 얼마만큼의 클라이언트를 채울 것인가의 단순한 문제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질적 접근인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

던 정부가 과활용을 억제하는 정책에만 치중할 경우 서비스 공급기

관들은 값싼 인력을 사용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으

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과 가족이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정책에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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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 활용과정의 네가지 장애, 즉 선별기준상의 장

애, 서비스 및 급여의 가용성, 시설자원의 가용성, 지리적 장애 여부

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네가지 차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제도가 서비스의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즉 서비스의 저활

용이나 과활용을 최소화하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

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

책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저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정부는 비용 절감과 재정

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기적 이슈에 초점을 두고 당장의 비용을 줄

이는 문제에 급급할 뿐 저활용으로부터 초래될 장차의 사회적 비용

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표적인구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혹

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애고, 공급과

잉으로 인한 부당, 불법행위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저활용도

과활용 못지않게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

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등급판정 때문

에 탈락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

때에 적절히 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비용, 시설 종류와 지역별 분

포가 충분치 못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비용 등을 인식해야 한다. 욕

구가 충족되지 않은 노인이나 가족의 고통,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장

차 발생시킬 수 있는 불확실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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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3등급에 들지 못했지만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를 가진 노

인을 제도 안에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재가

시설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간병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며, 시설의 지역별 균등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종 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재가서비스기관으

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 부족 및 불균형으로 인한 저활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대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그 특성상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개별적인 접촉과 질

적인 접근, 그리고 신뢰를 통해 서비스 활용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파티(Patti 1983, 118-119)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인테이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개

별 케이스별로 서비스 목표나 방법에 대해 업무자가 나름대로의 전

문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3등급 판정자의 시설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고, 등급별 월 한

도액의 수준을 높이며, 현금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함에 있어서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즉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클라이언트 중심으

로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제도화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례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인건비 등 상당

한 수준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

비용은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과활용과 저활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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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결국 본 서비스의 접근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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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Accessi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People

Han, Hye-kyung
(Honam University)

Abstract
The paper analyzed four types of barriers, which exist in the

service utilization process: barriers in eligibility criteria, avail-

ability of services and benefits, availability of facility resources,

and financial barriers. Also discussed is whether the current

system has tried to increase service accessibility by minimizing

under-utilization or excessive over-utilization of servic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policies for preventing un-

der- utilization of services,

while it has emphasized policy efforts at minimizing over-uti-

lization of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short- term issues of cost reduc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while ignoring long-term societal costs which will be incurred

from under-utilization of service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need to examine effective

accessibility issues to esbablish a more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Keywords : Long-term Care System, Elder People, Effective

Accessibility, Under-utilization, Over-utilization


